
주요 현안과 과제

금융 감독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대두

최근의 카드 문

제를 계기로 금

융감독기구 개

편 문제가 再부

각

금융감독원의

업무 범위와 감

독관련 책임소

재가 불투명하

고 감독기구-기

타 감독유관기

구간의 업무도

상호 비협조적

금융감독기구가

성장정책에 맞

서 금융안정 정

책을 독자적으

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감독기구 개편 문제의 대두

- (금융불안의 지속) 외환위기 이후 출범한 금융감독원이 최

근의 카드發 금융불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책임 문제가 대두

- (위기대응 필요성)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불안

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면서도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감독 시스템의 재편 필요성 제기

현 금융감독시스템의 주요 문제점

- (업무 불명확으로 권한 및 책임소재 불분명) 금융감독관련

정책 결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감독유관기관간 업무도 상호 비협조적

·재경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의 고유 업무와 상충될

여지가 많은 데다 금감원이 규제 입법권도 없고 정부조직

도 아니기 때문에 재경부 등과의 역할 조정이 쉽지 않음

·재경부와의 인적 교류가 가능한 소수 인원의 금감위가 금

감원 상부 구조로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깊숙이 개입

·금융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

감독 유관기관이 전략적 차원에서 업무에 상호 비협조적

- (성장·안정 정책의 미분리)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간섭 수

준이 높아서 금융안정 정책이 소신 있게 수행되기 어려움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와 규제완

화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구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면서 금융안정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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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과 과제

금융감독조직

내에서도 공익

목표와 시장자

율성 목표가 상

충

금융감독원의

민간조직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율은 여전히

경시

카드문제에 적

기 대응하지 못

하고, 시중 도

덕적 해이를 적

절히 차단하지

못한 것도 현

금융감독 시스

템의 책임소재

불명확, 감독정

책의 중립성 확

보 실패, 시장

규율 미정립 문

제와 관련

·심지어, 금융감독원 자신도, 2000년 이후 카드 규제 완화

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것을 금융감독의 한 성과로 간주

하려는 경향도 존재하였음 (금감원 각종 보도자료 참조)

·즉, 금융 안정이라는 금융감독원의 주요 목표가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는 물론, 금융감독원 스스로에 의해서도 제

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시장규율의 경시) 감독기구가 (준)민간조직이기는 하나 시

장원칙을 소홀히 취급하면서 관치금융 논란에 직면

·금융감독기구의 민간기구화 이유가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치금융 논란이 그

치지 않고 시장원칙보다는 특단의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는 경향도 존재

·예컨대, 신용불량자 보호 목적으로 여신전문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거나, 카드사 도산

을 막기 위해 은행에 무리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 등

현 금융감독시스템의 문제점과 카드 문제와의 관계

- (카드사 부실화 단계) 재경부가 결정한 카드관련 규제 완화

조치에 금융감독원의 적절한 견제조치가 나타나지 않았음

·2000년 들어 재경부·한은은 파격적 규제완화 및 저금리

정책 등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 수행

- (부실 처리 단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은행에만 부실 부

담을 전가시키고 카드사 대주주에게 주주 이상의 책임을 전

가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의 재발 가능성을 열어둠

이하에서는 현 금융감독시스템이 가진 주요 문제점의 원

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현재 대두되고 있는 금

융감독시스템 재편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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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과 과제

금융 안전망의 개념과 금융감독권의 범위 문제

금융감독기구가

커버할 수 있는

금융 안전망의

범위에 대한 사

회적 합의가 도

출되지 않았음

예금보험기능의

범위는 예금 보

전에 국한되지

않으며, 비용

최소화 측면에

서 일정한 금융

감독업무에 간

여할 필요성이

발생

금융 시스템 안전성 확보의 문제 :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구

가 커버할 수 있는 금융 안전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음

금융 안전망(safety net)의 개념

- (정의 및 구분) 금융 안전망이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의미하며 ① 중앙은행의 최종 대

부자 기능, ② 예금보험 장치, ③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 장

치, ④ 금융기관 재무·경영 건전성 규제 등으로 구분됨

- 이 중 ①, ②, ③은 사후적 조치이며, ④는 금융 위기 발생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임. 다만 문제는, ④의 조치

만으로 금융위기가 완전하게 억제될 수는 없다는 데에 있음

예금보험 장치의 정의

- (의의) 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

을 때 이에 따른 예금자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제도

- (범위) 美 FDIC는 예금보험기구가 감당할 수 있는 예금 보

호의 방법을 다음의 세 가지로 규정 (FDIC 규정집)

(ⅰ) 예금보험기금을 토대로 파산 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旣 설정된 범위 내의 예금을 보전

(ⅱ) 파산 금융기관의 자산을 건전 금융기관에게 넘기되, 인

수기관이 부채(주로 예금)를 승계하는 P&A 방식

(ⅲ) 파산 금융기관에 일정한 자금을 투입해서 파산 금융기

관을 구제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

- (차등적 예금보험료율 제도) 미국에서는 S&L 도산 사태 이

후의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계기로 보험 비용 최소화 차

원에서 차등적인 예금 보험료율 제도가 논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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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과 과제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

해서는 금융감

독기구의 감독

정보, 재경부의

공적자금, 한국

은행의 유동성

등이 필요하나,
결과적으로 이

는 권한 분쟁의

소지를 제공함

좁은 의미의 금

융감독권은 금

융기관 여신 및

경영건전성 감

독과 관련됨

금융안정 관련

감독권의 범위

와 주체가 명확

하게 정의되지

못함으로써 유

관기관간 갈등

소지 있음

·그러나, 차등 보험료율제는 요율 산정의 자의성 및 정치

적 압력 개입 가능성, 산정 기준의 복잡성 등의 문제 때

문에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 장치

- (의의) 금융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한은의 유동성 공급, 공

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부실 채권 정리나 부실한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

- (범위 : 안정화의 주체 문제) 금융위기 원인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면 금융감독기구가 주체가 되고, 외부

충격 때문이라면 재경부나 한은이 주체가 되어야 함

·그런데, 금융위기 원인의 정확한 식별이 어려운 데다, 감

독정보는 금융감독기구가 보유하는 반면, 시장 안정을 위

한 공적자금은 재경부가, 유동성은 한국은행이 조달·지

원하므로 위기극복 주체를 둘러싼 권한분쟁 소지가 있음

금융기관 재무·경영 건전성 규제

- (의의) 금융 시스템 안전을 사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

으로 금융기관의 재무·경영 건전성을 상시 감시하며, 문제

가 있는 경우 조기시정조치를 발동

- (범위) 은행 BIS 규제 등 사전에 공표된 양적·질적 경영 건

전성 지표를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는 것 등

금융안정 업무 관련 현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평가

- 현 법령에서는 금융 안전망의 정의 및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범위 설정이 없으며, 금융감독기구가 사후적으로 어느 범위

까지 금융 안정을 위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지 모호

- 이에 따라 금융감독 유관기관(재경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있고, 업무의 상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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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과 과제

·금융감독권한을 사전적 조치로 한정시킬 경우(아래 표의

ⓐ), 현 금융감독기구가 가진 통합된 독점 정보를 효과적

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그러나, 감독 기구가 독점적 통합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

감독의 권한을 사후적 조치로 확대할 경우 한국은행 및

재경부의 금융안정 기능(아래 그림의 ⓑ), 재경부 산하 예

금보험공사(아래 그림의 ⓒ, ⓓ)의 예금자 보호 및 비용부

담 최소화 기능 등과 상충될 소지가 있음

·금융기관 공동 검사권을 둘러싼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사이의 갈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현재,

한은 및 예보는 금감원의 동의 없이는 통화정책·보험업

무 수행을 위한 공동 검사권 행사가 불가능, 단독 검사권

은 아예 없음)

< 금융 안정 관련 금융감독기구의 업무 범위 >

구분 내용 현 담당기관

사후적 조치

최종 대부자
위기시 발권력을 이용하여 시중은행에 유동성 공급
(또는, 통화정책 및 유동성 공급 등을 이용한 상시
적 금융안정의 역할에 관심)

한국은행

예금보험기능
(FDIC 정의)

예금보험료 징수 및예금보험금지급 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 징수를통한코스트절감)

ⓓ

P&A 방식의승계로예금자 보호 협의의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한 개별 금융기관 정
상화로예금자 보호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유동성 공급,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한 전
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금융시스템 안
정화

광의의
구조조정

ⓑ

ⓒ

사전적 조치
경영·재무
건전성 규제

사전에 정해진 규약(cont ract) 등을 근거로 개별 금
융기관에 대한검사권 및적기시정조치권한발동

ⓐ

주 : 현행법상 금융감독기구 업무 범위가 ⓐ, ⓑ, ⓒ, ⓓ 어디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음
자료 : Stiglis(1993) 『Macroeconomics』, 村井睦男(2001) 21世紀金融システムに向けた銀行規制と

セ フティネット , NUCB Journal of Economics and Information Science vol. 46. No.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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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과 과제

감독정책의 未독립·未분화 문제

감독업무의 중

복, 정부의 심

각한 견제, 자

체적인 관료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

원이 성장정책

으로부터 일정

한 중립성을 확

보하기 어려운

상황

시장규율 확립

을 위해 금융감

독기구를 민간

기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 원칙이 공

공성의 원칙에

흡수

(감독정책의 未독립) 금융감독이 정책적 독립성을 확보하

지 못함으로써 재정·금융정책의 부작용을 견제하지 못함

- (외부적인 이유) 前述한대로 감독유관기구와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정부 등으로부터

심각하게 견제를 받음으로써 소신 있는 정책 수행이 곤란

·재경부와의 인적 교류가 가능한 소수 인원의 금감위가 금

감원 상부 구조로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깊숙이 개입

- (내부적인 이유) 금융감독원의 자체적인 관료화 가능성

·금감원이 민간조직이기는 하나, 일정한 행정권한을 가지

고 있는 데다, 내부적 순환보직 체제로 인해 주요 책임자

가 짧은 임기 내에 감독 성과를 과시하려는 속성 존재

·예컨대, 감독정책이 미분화된 가운데, 규제완화로 인한 성

장률 상승을 금융감독의 성과로 간주하려는 경향 등

(감독정책의 未분화) 시장규율 목표가 소비자 보호 등의

공공성 목표와 충돌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시됨

- (시장규율 확립의 의미) 좁은 의미로는 시장 진입 및 거래

행위상의 준법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시장

참여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됨

·(좁은 의미)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 및 영업 행위에 대한

규율로 이해 (영국 FSA 규정집)

·(넓은 의미) 현 금융감독원의 완전한 민간기구화를 주장

하는 측(학계, 감독원 노조)의 논리적 근거는 감독기구가

정부기구화될 경우 시장규율 확립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

임. 즉, 현 민간 금융감독원의 존재는 자기책임원칙을 기

반으로 하는 시장 규율 확립과 밀접한 유대관계가 있음

- (공공성의 문제) 합법적인 거래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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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과 과제

카드 문제의 경

우 사후적으로

공공적 해결 원

칙이 강조됨으

로써 시장규율

이 훼손

사전적인 카드

문제 예방이 어

려웠던 것은 성

장정책을 견제

하지 못하는 금

융감독시스템의

한계

가 부족한 금융 약자(弱者)의 피해를 막고, 특히 금융안정을

위해 일부 금융 강자(强者)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

- (카드 문제의 경우) 카드사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에 수

차례 개입함으로써 일정한 공익은 보호하였으나, 은행 등에

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시장규율 확립에는 실패

·채권시장에서의 펀드런(Fund-Run) 방지로 금융시장 불안

을 차단하고 펀드 가입자 보호 및 카드 고객의 불편 방지

·반면, 상대적으로 카드 사용을 남발한 카드 이용자와 무

리하게 카드채를 인수한 기관투자자는 보호하게 된 결과

감독권 未독립 및 시장규율 관련 현 금융감독기구 평가

- (전제) 우리나라에서 금융감독원을 독립적 민간기구化한 것

은 관치금융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온 시장 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음

- (평가) 그러나 현 민간 금융감독기구는 정책 중립성을 지키

며 소신 있게 일할 수도 없고, 자체적으로도 소극적이고 구

체적인 시장질서의 유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금융위기

억제를 위한 시장규율(자기책임원칙) 확립 문제는 등한시

·(감독권 미독립 문제) 경기부양은 본래 재경부의 고유 업

무에 속할 수 있으므로, 카드문제의 근본원인은 재경부의

규제완화라기보다는, 규제 완화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효

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는 현 금융감독시스템의 문제-즉,

금융감독권의 정책 중립성 미확보 문제-라 볼 수 있음

·(시장규율 미확립 문제) 현행 금감원의 시장규율 관련

업무는 조사권을 이용한 금융기관의 불법·배임행위 적발

등 소극적인 것에 불과함. 즉, 금감원은 적극적 의미에서

의 시장규율 확립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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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과 과제

통합 및 민간기구화의 모순 문제 : 영국 및 일본 사례와의 비교

영국은 자기책

임원칙이 이미

확립된 국가로

서, 감독권한을

강화하고 행정

적 권한을 부여

하기 위해 통합

감독기구를 출

범시킴

일본은 재정·

금융정책의 분

리 및 금융 구

조조정을 위해

금융청을 출범

시켰음

영국 금융감독원(FSA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금

융감독권 강화 및 공공성 보강에 초점을 맞춘 감독기구임

- 영국은 자기책임원칙, 또는 買主注意원칙(caveat emptor)이

이미 확립된 국가임

·또한, 1997년 이전까지 다원화된 準민간조직, 즉 자율규제

기구(SRO : Self-Regulatory Organization) 내지 公認전문

직 단체 등이 관련 금융기관 등을 감시해 왔음

- 그러나, (자기책임원칙 및 자율적 규제 시스템과 같은) 영국

적 전통은 공공성 유지에 취약하고 소비자 보호에 불리하다

는 비난을 받으면서 금융안정 및 감독에 관한 입법·행정·

사법적 권한을 가진 통합 금융감독기구(FSA)가 출범함

·영국의 입장에서 볼 때 FSA의 출범은 금융산업에 관한

(행정적) 규제 강화라는 의미를 가짐 (林康史, 英國の金

融サ ビス法制の展開 , 財務總合硏究所, 論考, 2000. 3.)

- 다만,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은 공공성 강화 목적 이외에도,

금융산업의 통합화 및 글로벌화, 그에 따른 금융규제에 관

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증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일본 금융청(FSA : Financial Services Agency)은 금융안정

과 재정·금융정책의 분리에 초점을 맞춘 금융행정기구임

- 일본에서는 기존의 대장성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

으로 자체 분석

- 이에 따라 재정·금융정책의 분리 차원에서 기존의 대장성

을 재무성과 금융청으로 분리하고, 금융청에 방대한 금융정

책 권한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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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과 과제

일본 금융청은

대장성의 권한

약화를 위해 출

범했지만 여전

히 막강한 권한

보유

한국 금융감독

기구의 통합화

및 민간기구화

는 관치금융의

극복방안이자

재경원-한은간

갈등의 회피 방

안이나 이로 인

해 권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

·일본의 금융청은 법안 제출, 인가, 검사, 제재권 등의 포

괄적인 금융 입법·행정권 뿐 아니라 금융기관 파산처리

(구조조정) 및 예금보험기구 감독 등의 업무까지 수행 (앞

의 <표 1>의 ⓓ에 가까운 업무 수행)

·시장 규율은 금융청 산하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가 증

권시장 및 선물시장의 규칙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데 그침

한국의 금융감독원(FSS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은

기존 감독조직의 통합체이나, 감독 선진화를 위해 조직을

민간기구化 하였음

-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종전의 재경원과 재경원 산하의 증

권감독원, 보험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 산하 은행감독원 등

이 결합하여 생성된 조직임

- (명목적 통합 이유) 금융산업의 발달로 통합적인 금융정보

관리 및 위기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금융의 통합화

및 글로벌화, 규제의 국제협력화 등에도 대비하기 위해서임

- (민간기구화 이유) 통합 주체가 재경원인지 한국은행인지를

둘러싸고 수 차례 대립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선진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IMF 권고로 민간기구로 출범함

·민간기구化의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이 관치금융이라는 IMF의 인식, 위기의 진원지

로 지목된 재경원이 무능력하다는 시중의 인식, 그리고

재경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양보할 필요성 때문임

- (민간기구로의 통합에 따른 부작용) 시장 자율성이 확보되

지 않은 가운데 잠재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통합적

민간 감독기구가 출범함으로써 권한 분쟁 소지, 조직 내 목

표 상충 가능성, 금감원의 관료화 가능성 및 그에 기인한

시장규율의 상대적 경시 등 여러 문제에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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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과 과제

< 한국·일본·영국의 금융감독기구 비교 >

영국 FSA 일본 FSA 한국 FSC·FSS

통합의목적(공통) -금융산업의통합화 및글로벌화, 국제적 규제 협력의 필요성 대두

통합
의
고유
목적

통합전상황

-금융안정 및 소비자 보
호의 필요성 대두
·금융빅뱅
·베어링파산 등
·각종 금융사기사건

-금융안정 및 금융시스
템 재구축의 필요성 대
두
·금융기관 대규모 부실
채권누적

·재정·금융정책의 분
리압력가중

-금융안정 및 금융시스
템재구축필요성 대두
·금융기관부실화
·금융정보의 부실한 파
악 (상호 업무 비협
조)

·다른 한편에선 과잉규
제 및 관치금융의 부
작용에 대한지적

명시적 목표

-공공성 중시
·시장신뢰 유지
·공공의계몽
·소비자 보호
·금융범죄의감소

-공공성 중시
·금융기능의 안정과 원
활화

·금융소비자( 예금자 ,
투자자 등) 보호

-공공성과자율성 강조
·금융기관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
·공정한시장질서 확립

시장규율의
문제

-적극적 의미의 시장규
율이이미확립
·자기책임원칙( 買主注

意원칙)이라는 영국적
전통이확립

-소극적 의미의 시장규
율(금융기관행위 규제)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
회에서 부당 행위 감
시

-소극적 의미의 시장규율
(금융기관행위규제)
·금융감독원의 조사권
으로 증시 교란, 불공
정거래등적발

감독기구의성질 -민간기구→행정기구화 -행정기구→행정기구 -행정기구→민간기구화

감독 권한의 범위

-금융규제에 관한 입법,
행정, 司法的 권한부여
·다만, 부당한 감독권
에 대한 구제 절차 마
련

-좌동 (예금보험기구 감
독 등좀 더포괄적)

-권한범위모호
·금융안정권한의분산

(금감원, 재경부, 한
은)

·규제 입법권 없음 등

비 고

-금융감독의 권한 강화
및 중앙집권화를 통해
기존의 자율성 중시 관
행의 부작용 탈피에 주
력

-금융감독권 강화 및 官
주도의 금융행정 관행
유지

-시장규율(자기책임성)
을경시하기쉬운구조

-감독기관의 민간기구화
에도 불구하고 시장규율
을경시하기쉬운구조

-민간감독기구인데다, 업
무범위도 불분명하기 때
문에 감독권이 실질적으
로강화된것인지모호

자료 : 각 국 금융감독기구 홈페이지, 현대경제연구원 국회 정무위 용역과제, 『현행 금융감독제도
평가 및 효율적 개선 방향』,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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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과 과제

평가와 개선 방향

현 금융감독기

구의 통합화 및

민간기구化는

관치금융의 극

복 방안이면서

동시에 권한분

쟁의 소지를 안

고 있음

감독정책이 경

기부양책에 예

속되기 쉬운 상

황

금융감독기구의

공공성이 강화

되고 시장규율

이 경시되는 경

우 민간기구로

서의 출범취지

는 퇴색할 수도

있음

한국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평가

- (권한분쟁의 소지)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을 통한 권한 집중

과 감독기구의 민간기구화는 권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음

·우리나라는 기존의 산재된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면서 행

정적 감독 권한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간기구

化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당국과 감독기구 사이에는

권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음

·그러나, 잠재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을

관치금융 극복 차원에서 민간기구化한 것은 한국적 실험

으로 평가할 수도 있음

- (감독기능 미독립·미분화) 감독정책이 경기부양책에 예속

되기 쉽고, 감독정책 내에서도 공공성·자율성 목표가 충돌

·업무 중복과 자체적인 관료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성장위

주 정책으로부터 금융안정을 지켜낼 수 있는 장치 미흡

·관치금융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 금융감독기구가

(명목상으로나마 금융안정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강

력한 公共的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규율의 확립은 달성이 어려운 과제임

·일본 금융청의 경우 자기책임성의 원칙이라는 목표를

금융 소비자 보호의 하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공공성과

시장 자율성의 상충 문제를 해결 (즉, 시장 자율성을 공공

성의 하위 목표로 설정)

결론적으로 한국의 금융감독 시스템은 금융감독기능의 정

책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통합을 통한 권한 집중과

관치금융 방지를 위한 민간조직화라는 모순적 상황을 어

떻게 해결하느냐의 과제에 직면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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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과 과제

감독기능을 정

부기구화할 경

우 한국은행의

견제 능력이 높

아져야 할 것임

감독기구를 민

간기구화할 경

우 금감원에 규

제입법권을 부

여하고 금감위

를 해산하되 구

조조정 관련 금

융안정 권한을

정부에 이양

감독원의 민간

화, 자율규제기

구의 육성이 중

요한 것으로 판

단되며, 시장규

율 감독기구가

별도로 존재하

는 방안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방향

- 감독기능의 정책 중립화 및 업무 명확화를 위한 과제

·정부주도의 감독기구(금융부)를 만든다면, 재경부의 금융

정책을 재경부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되 현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정책, 예금보험공사 감독 권한 등을 가진 강력한 금

융부의 출범이 필요(시장 자율성은 하위 목표로 전환)함.

단, 이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중립성은 더욱 높아져

야 할 것이고 한은에 일부 금융안정 권한도 부여될 필요

·금융감독기구의 민간화를 유지하는 경우 현 금감위는 해

산하고 규제 입법권을 금감원에 부여하되, 구조조정 권한

은 정부에 이양함으로써 금감원 업무 명확화·정책 중립

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단, 금감원 관료화 대비책 필요

- 본원의 판단으로는, 금융감독기구의 민간화를 유지하되 자

율규제기구에게 1차 감독권한을 이양하고, 민간감독기구가

이를 2차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

·정책적·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높은 여신건전성 감독기구

는 현재와 같이 정부조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게 바람직

·대신, 자율규제기구(은행연합회, 여신전문협회, 증권거래소

등)에게 경영·재무 감시권을 상당 폭 이양하고 감독기관

은 이들 기구에 대한 2차적 감독과 효율적인 감독지표 개

발, 적기시정조치 발동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 감독기구 및 시장규율 감시 기구의 분리 필요성

·금융시장 발달의 전제 조건인 자기책임성 원칙 확립을 위

해서는 현재와 같은 감독기구의 민간化만으로는 불충분

·즉, 금융감독조직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조직 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인원·목표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 규율

감시 기구가 필요함. 추상적 의미의 시장 규율 확립을 이루

기 위해서는 학계 등 연구 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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